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발표문-1(국문)

대한민국에서의 전자공증의 고도화사업에 대한 현황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박 종 순

1. 2010년 전자공증제도의 시행

2010년부터 전자공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자공증의 대상 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정보인 전자문서와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환된 

문서인 전자화문서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관 · 의사록을 포함한 사서증서에 관한 전자

문서와 사서증서의 전자화문서만이 전자공증의 대상이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

증서는 전자공증의 대상이 아니다.

전자공증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한다. 그리고 전자공증을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개발 ·

보급한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촉탁을 

하는 경우에도 촉탁인이나 대리인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정

공증인이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할 때에는 대면으로 촉탁인이나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이 촉탁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2. 2018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공증제도의 시행

2010년 전자공증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촉탁인 등이 반드시 공증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

부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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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공증을 통해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한 뒤 전자문서를 인증할 수 있다. 그러나 화상공증의 

대상 범위는 법인의사록 · 정관 등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정된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

증서는 화상공증의 대상이 아니다. 화상공증제도의 도입은 제1차적인 전자공증의 고도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2024년 전자공증의 고도화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된 결과,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편리

하게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선진화된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자공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 전자공증제도하에서는 인증한 전자문서를 출력

하여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인증 수단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전자공증을 사용하려는 자의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①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구현한다는 

것과 ②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기능을 구현한다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여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위 ①의 사업 내용 중에는, 공증인을 위한 웹 기안기를 기반으로 하여 공증문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있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전자 공증문서의 이력

관리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공증인 온라인 대면을 위한 화상 솔루션의 

도입이 있다. 나아가 전자공증문서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QR 및 바코드, 문서번호 

등 인쇄물을 검증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있다. 또한 신분증 범위를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참고로 2024년 4월 법무부는 전국의 8개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여 

공정증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한 전자공증에 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공증인이 직접 공증문서를 작성하는 공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자공증문서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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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위 ②의 주요 사업 내용 중에는, 촉탁인을 위한 웹 기안기를 기반으로 하여 촉탁

문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종이 공증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

하고 보관함은 물론 블록체인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있다. 종이 공증문서를 전자화

하고 보관함으로써 보관 중인 공증문서에 대한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전자 공증문서의 이력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문서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WORM 스토리지 증설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전자

공증시스템 내 사서증서 인증의 고도화를 통해 편리한 공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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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증인협회 발표문-2(국문)

공증 문서에 의한 유언(즉,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및 이를 통한 상속의 독창성

대한공증인협회 부협회장 오 재 창

1. 한국의 상속 방법 - 유언에 의한 상속 또는 법정상속

한국에서는 재산 상속 방법으로 유언에 의한 상속과 유언이 없을 경우 민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상속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 유언에 의한 상속
유언에 의한 상속은 유언자의 사망 후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에 의한 상속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에서 명시된 

다섯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법이 규정한 법적 요건(형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5가지 유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는 유언의 전문, 날짜, 주소 및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②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을 구술로 진술하고 성명 및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증인이 유언자가 한 유언이 적법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자신의 성명을 

구술로 명시해야 합니다.

③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두 명 이상의 증인과 함께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 각각

이 적법성과 정확성을 인정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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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는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문서를 봉인하고 

날인한 뒤,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해당 문서가 자신의 유언장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후 문서 봉투에 제출 날짜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⑤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또는 기타 긴박한 사유로 앞서 언급된 4가지 형식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언자는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술로 진술하고, 이를 들은 증인이 내용을 필기한 후 낭독해야 합니다. 

이후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가 적법하고 정확함을 확인한 뒤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나. 법정상속의 의의 및 상속순위
법정상속은 유언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과 상속 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법정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① 유언자의 자녀, ② 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다. 유언의 존재 여부에 관한 분쟁 가능성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속은 법정상속에 따라 집행됩니다. 

상속 재산과 관련한 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유언의 존재 여부는 매우 중요

합니다. 그러나 법은 유언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명확한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유언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유언이 분실되거나, 일부 상속

인이 유언을 은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방지 내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일본에서 시행 중인 “유언 보관 

절차”와 같은 특별한 법적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구체적 요건

민법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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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언자는 두 명의 증인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선언해야 함
유언자는 두 명 이상의 증인과 공증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언 내용을 구술로 선언

해야 합니다. 유언자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유언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나. 공증인은 유언자의 유언을 기록해야 함
공증인은 유언자의 유언 내용을 듣고, 이를 종이, 컴퓨터 또는 기타 수단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다. 공증인은 유언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해야 함
공증인은 기록된 유언 내용을 유언자 및 증인들 앞에서 낭독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단순히 

유언장만 전달하고 유언자가 이를 조용히 읽게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유언자와 증인은 유언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함
유언자와 증인들은 공증인이 기록한 유언 내용이 유언자의 의도와 일치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유언자와 증인들은 해당 문서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독창성 내지 장 · 단점 – 다른 유언에 의한 상속 방법과의 비교

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작성 후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공식 날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긴급 상황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이미 적법 · 유효한 상속 요건을 갖추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인증하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상속에 직접 관여하는 것에 비하여 

적법 · 유효한 상속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상속 내용을 적은 공정증서의 정 · 등본은 유언

자에게 발급해 주고 그 원본은 공증사무실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과 위조의 위험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장점은 법원의 검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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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집행의 독창성
민법은 유언자가 유언에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이 집행자가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아, 모든 공동상속인이 집행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과반수(예컨대 공동상속인 5명 중 3명)의 동의가 필요해 유언 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때, 공증인들은 유언자에게 상속인 중 한 명을 

집행자로 지정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유언자들이 이 조언을 따릅니다. 

이로 인해 집행자는 법원 검인 없이 즉시 유언 내용을 실행할 수 있어, 다른 유언 형식에 

비해 비용 및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장 ․ 단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유언에 의한 상속 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간단

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법이 유언의 존재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큰 이점이 있습니다. 즉, 공증인이 유언의 존재를 법원의 검인 

없이도 인증할 수 있어, 유언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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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증인연합회 발표문-1(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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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증인연합회 발표문-1(국문)

일본공증인연합회(JNNA)의 최근 활동
- 일반 현황 / 디지털화 및 어려움에 직면한 공증제도 -

1. 일반 현황

공증인 수: 505명 (2024. 7. 기준)

공증 사무소 수: 286개소 (동일)

인구: 124,143,000명 (2024. 1. 31. 기준)

공증인 1인당 인구: 245,827명

2. 공정증서 작성 건수 (2023년 1년간)

(1) 전체 약 423,000건

(2) 공정증서 형태의 “유언장” (118,981건: 일본공증인연합회[JNNA] 통계)

“임의후견계약” (16,176건: 법무성 통계)

3. 전자공증의 발전

(1) 법인 정관의 전자 인증

일본에서는 전자정관 인증에 주로 ‘전자 공증(electronic notarization)’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그 외에 전자사문서 인증도 가능하지만, 그 건수가 적고 확정일자 부여 건수 



88   국제회의 참관기

2024 공증과신뢰<통권 제17호>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2) 전자 공정증서

전자 공정증서 도입에 관한 공증인법이 2023. 6. 14. 개정되어 2025년 말 시행될 예정으로, 

법무성에서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본공증인연합회는 공증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개정된 공증인법에서는 모든 공정증서의 작성부터 보존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완료하게 

되고, 서면 공증은 디지털화가 극히 어려운 자료가 포함된 사실실험 공증 등 아주 예외

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디지털화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공증문서 작성 및 보존의 디지털화와, 

② 화상회의(원격 방식)를 이용한 공증문서 작성 등 두 가지입니다. 특히 공정증서 

형태의 유언의 경우, 공증인이 대면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지만, 자의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촉탁인의 

신원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격 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일본공증인연합회는 법무성과 협력하여 2025. 9.경 

시행을 목표로 전국 공증사무소, 공증인,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시스템 설계, 운영, 예산 

책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공증인연합회는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

하고, 실제 전산 장비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촉탁인이 공증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할 때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 

촉탁인은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총무성 통계(2024. 6.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 74%가 

전자서명이 탑재된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카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분야 등에서의 사용률은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2024 CAAs 회의 참가국 발표문(일본-1)   89

대한공증인협회

4. 공증인과 공증인 제도를 둘러싼 엄중한 상황 ~정부 규제개혁위원회(the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Council)의 비판적 견해 등~

“기업가 부담 경감을 위한 정관 인증 검토 연구회”가 2022. 10. 31.부터 연간 5차례 개최

되었고 “논의 결과”가 2024. 1.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회는 당초 2022. 6.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한편, 2023. 10. 11. 개최된 ‘디지털 재정 개혁 회의(the Digital Fiscal Reform Conference)’ 

제1차 회의에서, 일본 총리는 “연말 중간보고까지 기다리지 말고, 관련 부처 장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하게 개혁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성과 일본공증인연합회는 정관 인증 제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개선책

으로서, 전자 정관 인증 운영 개선 방안의 사업으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표준 정관에 따른 

특별 절차(이메일 접수 후 48시간 이내 처리 원칙, 야간 화상 인터뷰 실시 등)를 도쿄와 후

쿠오카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2024. 6. 21. 일본 정부 내각은 새로운 운영 개선과 공증 수수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 개혁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했습니다.

(가) 모범 정관(정관 작성 지원 툴로 작성된 정관 초안 포함)의 경우, 정관 초안 제출부터 

설립 등기까지 72시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024. 9.까지 조치 예정*).

❋ 편집자 주: 본 발표문이 작성된 시기는 8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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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실태, 사업 규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행 최소 3만 엔인 정관 인증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2025. 3.까지 조치 예정)합니다.

아울러, 위의 관련 부처 장관들은 공증인 및 공증제도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

하며 공증인의 신분을 공무원으로의 전환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의 공증인 및 공증제도를 둘러싼 상황은 매우 엄중하며,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이용자에게 공증(정관 인증 외에도)의 장점을 보급하고 홍보하여 수요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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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증인연합회 발표문-2(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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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증인연합회 발표문-2(국문)

일본의 상속과 유언

1. 상속

일본의 상속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나뉩니다.

(A) 법정상속

법정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상속인의 범위, 순위 및 상속분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등 피상속인과 일정한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은 모든 상속인들

에게 나누어지며, 유언이 없는 경우 각각의 상속분은 민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특정 재산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결정됩

니다. 상속인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법에 규정된 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재

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각 

상속인이 취득할 특정 재산을 결정하게 되며,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

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B) 유언상속

피상속인이 유산에 속하는 재산의 분배에 관한 유언을 남긴 경우, 해당 재산은 그 유언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를 유언상속이라고 합니다. 유언상속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의 분배를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 상속인이 유산에 

속하는 특정 재산을 상속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비혈연 관계의 사람 및 단체 등)에게도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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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언의 형식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언의 형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받아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A)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날짜, 본인의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2019년 민법 개정 이후, 문서에 첨부하는 재산목록은 자필 대신 

컴퓨터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음).

유언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서를 보관한 사람 또는 유언서를 발견한 

상속인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서를 개봉하기 전에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검인받아야 합니다.

자필 유언서를 자택에 보관할 경우, 분실 또는 은닉되어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서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 2020. 7.부터 “유언서 보관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필 유언서의 유언자는 전국의 법무국 지정 담당관

에게 유언서 보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법무국에서 유언서 원본과 이미지 데이터를 보관함으로써 유언서의 분실이나 위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법무국 직원이 민법에 규정된 자필 유언서를 확인함으로써 유언서의 형식 미비로 

인해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이 제도에 따라 법무국에 보관된 유언서는 가정법원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

니다.

4) 유언자가 사망한 후 법무국은 유언서의 존재를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B)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공증 사무소 등에서 유언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유언서로, 공증인에게 구술한 유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설명한 후, 유언자와 증인 2인 앞에서 이를 낭독하거나 승인을 받습

니다. 자필 유언서에 비해서, 절차상 요건 미비로 인해 무효가 될 위험이 적습니다. 



참고자료 : 2024 CAAs 회의 참가국 발표문(일본-2)   97

대한공증인협회

유언서 원본은 공증 사무소에 보관되며 가정법원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999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써 전달하고, 공증인이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을 유언자에게 낭독

해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서면 또는 통역인을 통해 유언의 

취지를 전달할 수 있고, 공증인은 유언자에게 공증된 유언서의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통역인을 통해 유언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민법 

개정으로 말을 하지 못하거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국에서 자필 유언서 보관 제도를 운영하게 된 이후에도, 유언공정증서는 자필 유언

서에 비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유언자가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공정증서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이 유언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조치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2)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은 유언자의 유언 내용에 관한 

질문과 자문에 답하면서 유언의 내용과 표현을 적절하게 정리하고, 유언자의 

유언능력 유무 등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의 내용과 유효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증거

능력을 갖게 됩니다.

3) “유언서 보관 제도” 절차에 따라 유언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을 가지고 

(지역)법무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언자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증인이 유언자의 자택이나 요양원, 병원 

등을 방문하여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1988년부터 일본공증인연합회는 전국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의 

정보를 상속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언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유언서의 존재 여부와 보관 상태를 전국 공증 사무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일본공증인연합회는 공정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원본과 별도로 보관

하는 이른바 “원본 이중 보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유언공정증서의 원본과 인증 사본이 모두 소실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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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언 통계 

일본공증인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일본 인구의 고령화, 일본공증인연합회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 등의 요인으로 유언공정증서 작성 건수는 2023년 118,981건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무국에 보관 신청을 한 자필 유언서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3년 후인 

2023. 7. 현재 총 57,396건의 유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법무성 통계).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도에 약 3,600만 명(전체 인구의 약 29.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2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언공정증서 작성 

및 자필 유언서 보관 신청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공증 문서의 디지털화와 공증 업무의 미래 

2023년 개정된 공증인법은 유언공정증서를 포함한 공증 문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와 공증인 간의 의사소통은 대면 방식 

외에도 화상 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2025년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본공증인연합회는 현재 법무성과 협력하여 개정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기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공증인은 지금까지 증가하는 유언공정증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유언서 작성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정증서 형태의 유언의 경우 공증인이 유언 공증을 대면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자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촉탁인의 신원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격 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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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증협회 발표문-1(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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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증협회 발표문-1(국문)

중국 내 공증 서비스 및 원격 화상 공증 현황

친애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동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CAAs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원격 화상공증 현황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2019년, 중국 저장성 원저우의 

공증 기관들이 앞장서서 해외 원격 화상공증 시범 업무를 수행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해외 공증 화상 자료 수집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중국 

법무부는 2020. 10.경부터 해외 원격 화상공증 시범 업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295개의 공증 사무소와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이 공동으로 해외 원격 화상

공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수천 개의 공증 기관이 원격 화상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격 화상회의를 통한 공증 업무 처리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격 화상공증 서비스 개발은 점차 발전해 왔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국의 원격 화상

공증 발전의 기본적인 상황을 ① 응용 시나리오, ② 필요한 기술, ③ 응용 혁신, ④ 위험 

예방의 네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원격 화상공증을 응용하는 시나리오의 확장

다양한 촉탁의 종류와 인증 시나리오에 따라 중국의 원격 화상공증 촉탁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격 화상+해외 창구’ 시나리오입니다. 국내 민사 공증 

서비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외중국인이 관련된 경우, 공증 사무소는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재외중국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문서에 서명합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화상+내국인’ 

시나리오입니다. 주요 목적은 직장과 생활로 인해 다른 장소에 있는 국내 당사자의 민원 

활동 수요를 충족하고 원격 화상공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격 화상+

영사관’ 시나리오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공증사무소가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과 협력하여 

재외중국인을 위한 원격 화상공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접수 가능한 원격 화상공증은 1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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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격 화상+공공 법률 서비스 센터’의 시나리오 모드입니다. 

교외 지역에 있는 공공 법률 서비스 센터에 원격 화상공증 창구를 마련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 센터 직원이 공증인의 원격 화상공증을 지원합니다.

2.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원격 화상공증 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첫 번째로 신원 확인 기술입니다. 공증 업무에서 당사자의 신원 확인은 가장 중요한 부분

입니다. 공증인은 관련 당사자의 승인 후 안면 인식 및 신분증 사진 비교, 모바일 SMS 인증 

등 다양한 본인 확인 기능을 통해 당사자의 신원 정보를 교차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원격 

화상회의 기술입니다.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공증인과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여 의사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 서명 기술입니다. 원격 화상공증을 수행하는 

중국 내 공증기관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여 문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합니다. 네 번째는 보안 기술 및 영상 인증 기술입니다. 원격 영상 공증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영상과 문서의 위변조 방지 및 추적을 보장

합니다.

3. 품질과 안전을 준수하고 규정에 순응하는 원격 화상공증 응용 혁신

첫째, 공증인이 직접 인증서를 처리하는 원칙입니다. 원격 화상공증에 사용되는 클라이

언트(client, 서버에 연결된 컴퓨터)에 관계없이, 원격 공증 과정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및 

비디오 기술은, 기술적 관점에서 “공증인과 당사자가 오프라인 공증처럼 서로 대면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원격 화상 공증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중국 

내 원격 화상공증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공증 유형은 오프라인 공증 유형의 확장보다 

적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현행 법률 시스템과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자 서명법은 “신뢰할 수 있는 전자 서명은 자필 서명이나 인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입양, 상속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 상황은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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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원격 화상공증 서비스의 건강한 발전 촉진

지난 3~4년 동안 중국의 원격 화상공증 사업은 큰 성과를 냈지만, 원격 화상공증에 대한 

법적 제도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격 화상공증으로 수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입니다. 현재 중국 공증 사무소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공증인협회는 원격 공증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저장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기록하는 원격 공증 행위 기록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공증 기관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발전 이념을 고수하고, 시대의 속도에 발맞추고, 스마트 공증 분야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민에게 평등하고 보편적이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 공증 업계 전체가 동의하는 일입니다. 원격 화상공증의 발전은 공증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지만, 동시에 정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단점에 대해 경계하고, 양질의 견고한 공증을 구축하며, 원격 화상 공증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공증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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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증협회 발표문-2(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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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증협회 발표문-2(국문)

중국의 상속 공증 실무

상속권은 중국 헌법과 민법 및 기타 기본법에 규정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상속 공증은 

상속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자 중국 공증 업계의 전통적인 업무입니다. 중국의 현행 

공증법에서도 ‘상속’을 공증 기관이 처리하는 공증 사항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Ⅰ. 상속 공증 업무의 발전 개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공증 업계는 연평균 145만 건의 상속 공증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인민 법원이 처리한 13만 건의 상속 분쟁 사건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상속 

공증은 중국에서 당사자가 상속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동시에 중국 공증 기관은 고령자를 위한 유언 공증, 공증 수수료 감면 및 부동산 상속 

관련 공증 수수료 상한액 제한 등 공익 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촉탁인들의 공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경하고 있습니다.

Ⅱ. 중국의 상속 공증 법률 체계

중국 헌법은 국민의 합법적 사유 재산은 불가침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사유 재산과 상속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상속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국민의 상속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0. 5. 28. 공포된 중화인민

공화국 민법전(民法典)은 중국 최초 “법전(法典)”이라는 명칭의 기본 민법으로, 중국 민사 

활동의 기본 법규범이기도 합니다. 이 법은 특별 부분(승계 부분)의 형태로 중국 상속의 기본 

법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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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에는 여성, 노인 및 미성년자의 상속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법, 

반독점법, 동업[=합화(合伙)]기업법 및 기타 법률에서는 자기 자본, 주주 자격, 동업자 지분 

및 재산 등에 관한 상속 법규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공증법, 외사민사관계법률

적용법 등에서는 상속 분쟁의 소송절차와 분쟁이 없는 상속에 대한 공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공증의 실무상 공증 기관이 상속 공증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 규칙에는 공증 절차에 

관한 사법부(司法部) 규칙, 예금 및 등기 재산에 관한 관련 행정 부서의 상속 규정, 중국공증

협회의 지침 등 일련의 규범적 문서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Ⅲ. 중국의 상속 공증 실무 제도

(1) 다양한 상속 공증 제도

중국의 공증 실무에서 좁은 의미의 상속 공증은 “상속권 공증”만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중국의 상속 공증 제도에는 상속 공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속의 기초가 

되는 유언 · 유산 · 유산 및 부양 계약에 관한 공증, 상속 후 재산 관리인의 결정, 유언

장의 진위 및 유효성 확인,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친족 관계 공증, 상속 시 상속권 포기 

공증, 재산 목록 공증, 재산 처분 시 양육권 및 재산 분할 공증 또한 포함됩니다. 관련 

당사자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엄격한 공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 엄격한 공증 절차 제도

상속 공증의 일반적인 절차는 촉탁, 접수, 심사, 승인 및 공증문서 발급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은 심사 단계로, 주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조사하고, 상속재산을 

확정하며,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인의 상속 수락 또는 포기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상속의 근거(법정 상속, 유언 상속 등), 상속의 단계(유언장의 진위 및 유효성 확인, 

재산 관리, 상속 분할 등), 상속의 대상(부동산, 동산 등) 등과 같은 다양한 상속 시나

리오에 따라 중국 공증 업계는 공안, 민사국, 부동산 및 기타 부서와 데이터 정보를 공유

하여 상황을 확인합니다. 또한 공증 기관은 엄격한 공증 절차를 통해 실지(實地)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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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상속 공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Ⅳ. 중국 상속 공증의 특징

(1) 법체계의 완전성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상속 공증의 기반이 되는 법체계는 헌법부터 민법, 실체법(민법)

부터 절차법, 행정 규칙부터 지침으로까지 발전하면서 상속 공증을 위한 풍부하고 

완전한 법률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

(2) 상속 공증의 다양성

위에서 언급했듯이 넓은 의미의 상속 공증 개념에 따르면 상속 공증은 모든 유형의 상속과 

모든 상속의 단계를 포함합니다.

(3) 공증 효력의 공신력

중국 공증법 제36조는 “공증된 민사법적 행위, 사실 및 법적 의미가 있는 문서는 공증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판단의 근거로 삼는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인정과 더불어 상속 공증의 현실적 효력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특히 금융 및 부동산 분야의 상속과 관련하여 

공증의 효과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4) 공증 서비스의 포괄성

중국에서 상속 공증은 가족 문제 분야에서 있어서 공증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가족 재산 계획(부부 재산 

계약, 가족 재산 분할, 부양 계약 등), 상속 분쟁 조정, 상속 후 상속 양육권 등과 같은 

서비스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Ⅴ. 중국의 다음 세대 공증이 직면한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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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형태의 유산에 대한 도전과제

경제 및 사회 발전과 함께 디지털 재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유산이 등장하고 있습

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지털 제품과 디지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한 

디지털 강국입니다. 민법전은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의 확인 및 유통 방식과 관련하여 디지털 시스템과 전통적인 공증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중국 공증 업계의 심도 있는 탐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2) 법정 공증이 없다는 도전 과제

중국 법률에는 법정 공증 사항이 없습니다. 경제적 · 사회적 자유의 활력을 위하여 충분히 

완화했지만, 사전 예방이 불충분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방적 법률 시스템으로서 

법정 공증이 없기 때문에 공증 업계는 실무에서 몇 가지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

니다.

(3) 외부 산업 경쟁의 과제

소송 외 상속권 확인은 특정 부서에 법적으로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많은 법률 서비스 기관(예: 유증 은행, 재산 상속 센터)들이 경쟁을 

벌이며 공증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과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중국의 상속 공증 실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아지역 공증 공동체의 동료

들과 소통하여 서로 배우고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여 상속 공증 업무의 발전과 공증 

기능의 왕성한 활동을 모두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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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발표문(영문)

THE VISIONARY ROLE OF THE INDONESIAN NOTARIES ASSOCIATION
IN PREPARING NOTARIES FOR THE 5.0 INDUSTRIAL REVOLUTION AND STRENGTHENING

THE EXISTENCE OF CIVIL LAW NOTARIES
Dr. Agung Iriantoro,SH.MH

Differences between Notaries in Civil Law and Common Law Legal Systems
 

Countries that adhere to the Civil Law legal system include Indonesia, Germany, the 
Netherlands, Italy, Portugal, Greece, France and countries in Asia and Africa that were 
once colonized or became colonies.

The term used is Notary, whose position is as a Public Official. The appointment is 
made by the President through the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Notary the 
authority as a public official who has the right to make all authentic deeds, as long as they 
are not excluded by law. The Latin Notary has a sole authority in making authentic Notarial 
deeds in the field of private law even though the Notary is not the only official who makes 
authentic deeds.

Notaries in Common Law has powers such as:

a. provide advice, prepare documents, especially documents for the purposes 
of treaty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And

b. making certificates is limited and authority cannot be expanded.

Meanwhile, countries that adhere to the Common Law legal system such as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Asian and African countries that were once their colonies.

The power of proof is not like in the Civil Law system, in the Common Law 
system, the Notary does not recognize the distinction between authentic deeds and 
private deeds and notary public document validation products (leg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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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role of the Indonesian Notary Association to strengthen the existence of Civil Law 
as a Notary legal system. The Role of Notaries in the 5.0 Era

a. Serving the community in terms of making authentic deeds as evidence or as 
legal/absolute requirements for certain legal actions;

b. Notarial principles that characterize Latin Notaries (1) public officials appointed by 
the state; (2) have the authority to make authentic deeds to carry out their position 
independently; and (3) impartial; (4) keep the contents of the deed and information 
obtained confidential; and (5) Notaries carry out their positions and maintain 
attitudes and behavior in accordance with statutory regulations and the Notary 
Code of Ethics;

c. The function of a Notary is not limited to making authentic deeds, but with 
philosophical, sociological and juridical grounds and reasons, the Notary can 
detect the possibility of bad faith and undesirable consequences and protect 
parties with weak socio-economic and juridical positions thereby protecting third 
parties who have good intentions, and The notary guarantees the skills and 
authority of the parties to carry out legal actions in the deed they make;

d. The role of the INI Management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Notary positions (Article 
82 of the Law on Notary Positions);

e. The Notary's role may be to act as an "electronic Notary" (electronic Notary) to provide 
independent records on electronic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And

f. The idea of an electronic Notary is to provide security and legal certainty for parties 
in online trading activities.

2. Notary's authority to face the 5.0 era so that it is not called Disruption
a. identify various authorities that have not responded to Era 5.0, such as:

1) the electronic creation of authentic Notarial deeds needs to be regulated;
2) there is not a regulation regarding cyber Notaries in the Notary Position Law so it is 

necessary to regulate cyber Notaries clearly and comprehensively so that there 
is no "legal vacuum".

b. Notary authority regulations have been regulated but are not yet complete/ the 
norms are unclear (multiple interpretations), giving rise to a lack of legal certainty, 
such as:
1) making a deed virtually as a choice for the Presenter whether he wants to "face" 

or virtually so that the validity of the Notary's deed must be made in the pres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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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uthorized official as per Article 15 paragraph (1) The Law on Notary Positions 
must be revised to regulate virtual "facing";

2) remote notary (can be done remotely via teleconference or video conference) is 
to be implemented, so that legal conflicts are related to "physical presence" in 
making the deed, especially the reading and signing part as explained in Article 
16 paragraph (1) letter m of the Law. The Law on Notary Positions must be 
revised to adapt to the characteristics of remote Notaries;

c. regulating the authority of Notaries that already exists in the Law on the Position of 
Notary, but this authority must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as stated explicitly in 
norms such as:
1. norms relating to cyber Notaries as regulated in Article 15 paragraph (3) of the 

Notary Position Law, revision of the authority for Notary services which can be 
done manually or digitally.

2. revise several provisions in the Law on the Position of Notaries above, which will 
be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tebellionis officium fideliter exercebo, which 
means that Notaries must work in a traditional manner.

Conclusion

1. The role of the INI Management in strengthening the existence of Civil Law:

a. preparation of e- notary;

b. serving the community in making authentic deeds (evidence) of certainlegal acts;

c. Notary with character;

d. The function of a Notary is not limited to making authentic deeds but with 
philosophical, sociological and juridical grounds and reasons;

e. the aim of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Notary's position;

2.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Notaries is necessary to face the 5.0 era so that 
disruption does not occur.



참고자료 : 2024 CAAs 회의 참가국 발표문(인도네시아)   121

대한공증인협회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발표문(국문)

공증인의 제5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대륙법계 공증인의 존립에 대한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의 선구자적 역할

Dr. Agung Iriantoro, SH.MH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공증인의 차이점

대륙법계를 고수하는 국가에는 인도네시아,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및 한때 식민지였거나 식민지가 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포함됩니다.

공증인(Notary)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공증인의 직책은 공무원입니다. 공증인은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공증인은 법률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공정증서를 작성

할 권리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권한을 가집니다. 공증인만이 증서를 인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책은 아니지만 라틴계 공증인은 사법 분야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법계 공증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a. 자문을 제공하고, 문서, 특히 외국과의 조약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며;

b. 인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이 권한은 확장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 영국 및 한때 식민지였던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와 같이 영미법계 법률

체계를 고수하는 국가는 공증인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증명력 또한 대륙법계와 다릅니다. 영미법계에서 공증은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그리고 

공증인이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결과물(법적 유효성)이든 간에 그 차이를 

구분(인정)하지 않습니다.



122   국제회의 참관기

2024 공증과신뢰<통권 제17호>

1. 공증법률시스템으로서 대륙법계의 존재를 강화하기 위한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의 역할. 제5차 
산업혁명 시대 공증인의 역할

a. 특정 법률행위에 대한 증거 또는 법적/절대적 요건으로서 공정증서(authentic deeds)를 

작성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에 기여합니다;

b. 라틴계 공증인의 특징인 공증 원칙 (1) 국가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 (2)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3) 공정하고; (4) 증서의 

내용과 취득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며; (5) 공증인은 법적 규정과 공증인 윤리 강령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고 태도와 행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c. 공증인의 기능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철학적, 사회학적, 법학적 

근거와 이유를 갖고 악의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감지하며, 사회 경제적·

법적 지위가 약한 당사자를 보호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공증인은 당사자가 

작성한 증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보장합니다;

d.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운영진의 역할은 공증인 지위의 우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공증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82조);

e. 공증인의 역할은 당사자 간의 전자 거래에 대한 독립적인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전자 

공증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f. 전자 공증인의 개념은 온라인 거래 활동에서 당사자들에게 보안과 법적 확실성을 제공

하는 것입니다.

2. 제5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공증인의 권한이 혼란이라 불리지 않도록

a. 제5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지 않은 다양한 권한을 식별합니다:

1) 공정증서의 전자 작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2) 공증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는 사이버 공증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 공증인을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b. 공증인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거나 규범이 불명확하여(여러 해석이 

존재) 다음과 같은 법적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1) 공증인의 증서가 유효한 이유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면전에서 작성되기 때문이므로, 

촉탁인이 대면 또는 가상(virtually) 중 가상 방식을 선택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증인 지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가상 대면을 규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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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어야 합니다;

2) 원격 공증(원격 회의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원격으로 수행 가능)을 구현하여 증서 

작성 시 “물리적 존재”와 관련된 법적 충돌, 특히 법 제16조 제1항 제m호에 규정된 

읽고 서명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법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증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은 원격 공증인의 특성에 맞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c. 공증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이미 존재하는 공증인의 권한을 규정하되, 다음과 같은 

규범에 명시적으로 규정된대로 이 권한을 확대 및 강화해야 합니다:

1) 공증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규정된 사이버 공증인과 관련되어 

규범, 수동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증인 서비스에 대한 권한의 개정.

2) 공증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여 공증인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인 ‘공증인 직책의 충실성’ 원칙과 상충되는 조항의 개정.

결론

1. 대륙법계의 존립을 강화하기 위한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운영진의 역할:

a. 전자공증제도(e-notary)에 대한 준비;

b. 특정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증거)를 작성함에 있어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c. 인격을 갖춘 공증인;

d. 공증인의 기능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철학적, 사회학적, 법학적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e. 공증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목표;

2. 제5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증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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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공증인회 발표문(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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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공증인회 발표문(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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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공증인협회 발표문(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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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공증인협회 발표문(국문)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힘을 인식한 베트남 정부는 2015년도에 전자 정부 구축을 위한 
획기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행정 절차 개혁을 가속화하고, 정보 기술사용을 강화
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019. 12. 9. 베트남 정부는 9개월간의 개발과 구축 끝에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https://

dichvucong.gov.vn/)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디지털 혁신 노력의 중추적인 요소인 이 포털은 

현재 4,497개의 다양한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후 2020년, 베트남 총리는 ‘2025년까지의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2030년까지의 

비전’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시행을 위한 규범 관련 문서들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2023년, 베트남 국회는 디지털 데이터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는 전자
거래법, 통신법, 신분증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 국제기구인 오픈 데이터 워치(Open Data Watch)는 베트남의 오픈 데이터 
순위를 2020년(세계 91위)에 비해 11단계 상승한 세계 80위로 평가했습니다. 2023년, 
유엔은 오픈 데이터 순위가 2020년에 비해 10단계 상승한 베트남의 발전을 공인했습니다. 
특히, 오픈 데이터 적용 범위 중 구성 요소 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전 세계 81위에 오르며 
41단계(122위에서) 상승했습니다. 정부 기관들은 7개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성화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베트남은 ‘2025년까지의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2030년까지의 비전’의 초기 

목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디지털 인프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국가의 데이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00개의 서버랙(rack)을 갖춘 약 30개의 중 ·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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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2004년도, 베트남에서 공증 활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지원

했습니다. 그 후, 2011년에는 하노이와 호치민 내의 지방 도시 규모 지역에서 공증 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공증인이 자산 거래내역과 

매매 관련 공증을 추적함으로써 불법 자산에 대한 공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행정 개혁, 디지털 전환, 전자 정부 및 디지털 정부 구축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여러 

단계와 부서를 거치는 번거롭고 낡은 행정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 시민과 기업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고 소규모 부패의 기회를 만들어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부처, 

분야, 지방 및 국가 데이터베이스 정보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및 공유가 여전히 원활하지 

않으며, 많은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품질이 낮고 이용률이 높지 않으며, 다양한 수준의 

one-stop shop의 조직과 운영이 많은 지역에서 비효율적입니다.

2014년, 베트남 공증법은 공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규정했습

니다(제62조). 이 규정에 따라 베트남의 63개의 성(province)과 도시 중 59개 지역에서 59개의 

공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습니다.

공증은 공공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베트남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베트남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비해, 공증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부터 정부와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베트남공증인협회는 공증 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공증인협회는 국제

공증인연합회(UINL), 특히 Mr. Lionel Galliez 회장의 지원을 받아 UINL 회원국들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프랑스최고공증인위원회, 독일연방공증인회(BNotK) 및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특히 Mr. 

Dilshod Ashurov 회장님으로부터 귀중한 통찰과 경험을 얻게 되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3. 11. 11.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것과 같은 공증 분야의 디지털 전환 

관련 국제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베트남을 위한 솔루션을 배우고, 연구하며 모색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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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우리는 베트남 법무부 및 정부, 국회에 공증 기록의 

디지털화를 공증법 개정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제안을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증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법 개정안이 

베트남 국회에서 심의 및 통과될 예정입니다.

1. 대면 및 온라인 공증 절차를 포함한 전자 공증에 대한 규정 도입.

2. 전자 공증 문서의 유효성, 사용 및 전자 공증 문서를 종이 문서로 변환 시 효력 등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 수립.

3. 각 성과 도시에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대신 중앙 집중식 국가 공증 데이터

베이스 구축.

4. 공증 파일 및 전자 아카이브의 디지털화를 위한 규정 개발.

이 개정안은 2024. 11.에 통과되어 2025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공증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UINL의 권고와 프랑스, 독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 등 UINL 회원국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은 공증인의 중심적인 역할, 전자 공증 절차에서 공증인의 직접적인 

참여, 공증 문서 및 첨부 파일의 무결성과 보안 보장, 라틴 공증의 공통 표준에 따른 

공증 문서의 진위여부 및 적법성 보장 등입니다.

베트남에서 공증 활동의 디지털 전환은 베트남 국민 및 국회, 정부, 법무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전반적인 방향과 일치하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트남 공증의 디지털 전환이 조속히 실현되어 좋은 결과를 얻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UINL 회원국, Lionel Galliez 회장님, 그리고 특히 CAAs의 지원을 계속 

받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guyen Thi Tho 

국제업무위원회(International Affairs) 부위원장

베트남공증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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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증인회 발표문(영문)

Judicial Counsel
RICHARD BOCKHonorary Notary

Chief Representativeof the Federal Chamber ofGerman Civil Law Notariesfor International Affairs
The Future of the Notary Profession

Speech of Judicial Counsel Richard Bock
September 11, 2024, Samarkand City

Dear Minister of Justice Akbar Tashkulov,Dear Head of the Economic Legislation Section of the Institute of Legislation and Legal Policy Komil Rashidov,Dear UINL-President Lionel Galliez,Dear Chairman Dilshod Ashurov,Distinguished Colleagues, my dear Friends,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to Samarkand and your incredible hospitality.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talk once more here today about the future of the notary profession.
I. IntroductionLiberal democracies are based on a sphere of freedom. The cornerstones of this sphere of freedom are clearly defined property rights and enforceable contracts.They enable individuals to fulfill their private preferences at low transaction costs and to move the overall allocation of goods towards efficiency.This is why our liberal constitutions protect freedom in general and property rights in particular.Across the division between civil law and common law, this basic sphere of freedo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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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ckbone of a prosperous society.Of course, the core content of these safeguards of freedom is not that government should disappear. Instead, they should provide an infrastructure for the exercise of this 
freedom.

• One central part of this freedom-infrastructure are clearly defined property rights about which individuals can acquire information at low cost.
• Another central part are formal requirements for contracting. As a famous German legal scholar put it already 200 years ago: “The form […] is the twin sister of freedom.”1)  This has become a mantra of our professional existence.Modern behavioral economists would probably approve of this statement and rephrase it by stating that form requirements help to free our preferences from different forms of biases, that is to implement our true preferences. Yet again, civil and common law jurists would probably agree on this point as well.But it is the method in which the infrastructure is implemented where both legal systems diverge.
• Whereas in the common law area litigation ex post guarantees the functioning of the infrastructure,
• civil law systems have chosen the Latin type notary to maintain the roads and highways of contracting ex ante.One of the priorities of all UINL representatives is to highlight that the civil law 

approach is more efficient than the common law approach, notably because it avoids the costs of litigation, due diligence, and title insurance.At first glance, new technologies seem to change this evaluation. Just think of docusign, legal tech startups and other developments. At closer look, however, notaries are even more needed to master the challenges of  the digital age. This brings me to the future of our profession:What are the challenges we as notaries will face over the next decades and what are possible answers?The famous Prime Minister of  UK, Winston Churchill defined democracy as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I think this definition can also guide the answer  to the challenges notaries will face in the digital age:

• The notaries must recognize their role as agents of the people and guardians of sovereignty.
• They must emphasize the advantages they provide as public officials, contributing to a government by the people.

1) Jhering, Geist des römischen Rechts Teil 2, Bd. 2, Leipzig, 1858, S. 497 („Die Form ist die geschworene Feindin der Willkür, die Zwillingsschweter der Frei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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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ly, they must embrace their nature as legal advisors for the people.I will elaborate on each of these three points in what follows.
Ⅱ. Government of  the People: Notaries and Data SovereigntyNotaries are an institution of the People. They provide the necessary control of legal infrastructures and thereby reaffirm sovereignty. In the age of deep fakes, identity theft and powerful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control is even more important.

• Private firms such as google, amazon, or meta, are increasingly developing presumably  safe technical solutions. However, it is a matter of sovereignty that we don’t fully depend on them and their technological tools. The authenticity of documents as public good and the control of our data as private property is too important for government to withdraw and to cede power to the private sector.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area of real estate and corporate law.
• This issue also has another dimension: Do we really want to give up human 

control in this area? Big Data-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predict results based on statistical correlations. In discovering correlations, they are extremely powerful. But false positives  and false negatives remain. These false positives and false negatives might not bother us in the area of advertisement. But if legal infrastructure, authenticity, and the partition of rights and duties is at stake, we cannot make decisions based on statistical correlations alone. We need the human end-control, wen need the human factor.Notaries will provide this control.
• They are public officials and as such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Strict professional rules, disciplinary sanctions, and personal liability are therefore needed.
• At the same time, they must be independent from political influence and economic constraints. Only in that way will citizens fully trust their advice. This is why the information they receive is strictly confidential. To guarantee their independence,

○ their number has to be limited,
○ they have to be paid by legally fixed fees and
○ they must have exclusive competences in the core areas of legal infrastructure.

Ⅲ. Government by the People: Notaries and Personalized ContactNotaries ensure that citizens interact with and are governed by humans. They can consult notaries in the central aspects of life and business.



참고자료 : 2024 CAAs 회의 참가국 발표문(독일)   153

대한공증인협회

This contact is personalized. The authentication procedure is specifically designed to foster the real preferences of the parties. Replacing this human contact is nothing we should strive for:Do we really want to live in a society where central aspects of life such as marriage, inheritance, and death, are governed by chatbots, hotlines, boilerplate terms and standard forms?Of course, the contact with the notary will increasingly be embedded in but not 
replaced by new technologies:In my country, for instance, remote authentication procedures in corporate law are widely available. But here again, it is crucial that safety standards are as high as in the paper world. For identification purposes, it is not enough to just show your ID card in the webcam while having a zoom-video conference. Instead, the German Federal Chamber developed a safe remote authentication tool which uses encryption technology normally used by the secret service. The identity is controlled through a 
two-step-identification procedure, which consists of

• an electronic reading of the data stored in the ID cards and
• an image-reality-check by the notary.Even if clients prefer to visit the notary in person, we are going to enable the notaries to create an electronic original document. In this case, the client signs on a signature pad in the office and the notarial deed can be used right away in the digital sphere.Moreover, we can also think of using this document abroad in an e-apostilled way.

However,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just like in the paper world, the e-apostille must 
be directly attached to the electronic document.
A QR-code, which obliges authorities of the country where the apostille shall be used to 
compare the document with the original uploaded in a register does not live up to the 
idea of the Hague apostille convention, namely to keep the control in the country of origin.

Ⅳ. Government for the People: Notaries and Tailor-Made SolutionsFinally, notaries provide tailor-made solutions for the people. One-size-fits-all-approaches are outdated. The efficient allocation of  property rights requires personalized legal advice and individualized contract terms. Notaries are the trustworthy personalizers of the law for the parties.
• They will increasingly rely on new technologies to streamline their workflow,
• but it will be human notaries who design tailor-made solutions for the people.Of course, the elaboration of contract terms is only the top of the iceberg, the visible part of the process:
• Notaries manage the preference-finding and negotiation process in adva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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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afterwards.
• With the technological know-how they have acquired over the last years, they will be even more important than now as gatekeepers of registers, providing a safe and sound infrastructure of property rights for society at large.Notaries for the people also implies that notaries are there for all the people. They guarantee access to justice.
• The notary fees take account of this distributive dimension. Notary fees should therefore depend on the value of the transaction so that the rich ones subsidize the poor. With the wealth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becoming bigger and bigger, notaries will therefore play a crucial role for societal cohesion.
• Their advice will also foster responsible and sustainable land ownership and promote gender equality. This in turn will yet again move society towards an overall efficient distribution of property rights.

Ⅴ. ConclusionTo sum up,
• notaries are a crucial element of a government of the people because they ensure data and infrastructure sovereignty in the digital age. To effectively perform this task, notaries need to be public official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tate, but also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 Notaries are also a crucial element of a government by the people: Notaries ensure that there are humans-through which the people act. This contact will be highly digitalized but it will not be anonymized and replaced.
• Finally, notaries act for the people. They provide tailor-made solutions, manage contracts, and foster societal coherence.Understood in that way, the Latin type notariat is deeply democratic and indispensable for safeguarding freedom and property rights. The notaries of the future will be 

engineers of the legal infrastructure in the digital age. They defend a sphere in which individuals can pursue happiness and thereby contribute to a prosperou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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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증인회 발표문(국문)

변호사
RICHARD BOCK

명예 공증인

독일 연방 대륙법 공증인회 국제업무 
수석대표

공증인 직업의 미래
변호사 Richard Bock의 연설
2024년 9월11일, 사마르칸트 

Akbar Tashkulov 법무부장관님,

Komil Rashidov 입법법률 정책 연구소 경제법제 부문장님,

Lionel Galliez UINL 회장님, 

Dilshod Ashurov 위원장님,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사마르칸트에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증인 직업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I. 서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영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자유 영역의 초석은 명확하게 정의된 

재산권과 구속력 있는 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적은 거래 비용으로 사적 선호를 충족하고 전반적인 재화 분배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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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유주의 헌법이 자유 전반과 그중에서 특히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유

입니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구분을 넘어 이 기본적인 자유 영역은 번영하는 사회의 근간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유 보호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정부는 이러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러한 자유 인프라의 중심에는 개인이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재산권이 있습니다.

• 또 다른 핵심 부분은 계약을 위한 요식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는 이미 200년 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식은 [...] 자유의 쌍둥이 자매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업 

존재의 진언이 되었습니다.

현대 행동 경제학자들은 아마도 이를 인정하고 요식이 다양한 형태의 편견으로부터 우리의 

선호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즉 우리의 진정한 선호를 구현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말로 

바꾸어 말할 것입니다. 대륙법 및 영미법 법학자들도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체계가 다른 곳에서는 인프라가 적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 영미법 영역에서는 사후(ex post)에 소송을 통해 인프라의 기능을 보장하는 반면,

• 대륙법 체계는 사전(ex ante)에 계약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라틴식 공증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UINL 회원국 대표자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대륙법식 접근 방식이 소송, 실사 및 

보험 등의 비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미법식 접근 방식보다 더 효율적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새로운 기술이 이러한 평가를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DocuSign(전자

서명 관련 회사), 법률 기술 스타트업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증인은 디지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 직업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공증인이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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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은 무엇일까요?

영국의 유명한 수상인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를 국민의 , 국민에 의한 ,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디지털 시대에 공증인이 직면하게 될 과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증인은 국민의 대리인이자 주권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해야 합니다.

• 공증인은 국민에 의한 정부에 이바지하는 공직자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 자문가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Ⅱ. 국민의 정부: 공증인과 데이터 주권

공증인은 국민의 기관입니다. 공증인은 법적 인프라에 필요한 통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권을 재확인합니다. 위조, 신원 도용, 강력한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이러한 통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민간 기업들은 점점 더 안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기업과 그들의 기술 도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공공재로서 문서의 진위 여부와 사유 재산으로서 데이터 

통제에 대한 사안은 정부가 물러서서 민간 부문에 권한을 양도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 및 기업법 분야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연 이 영역에서 인간이 

직접 통제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구는 통계적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결과를 예측합니다.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양성과 허위 음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광고 분야에서는 

이러한 허위 양성과 허위 음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인프라, 진위 여부, 권리와 의무의 영역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통계적 상관관계만으로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최종 통제, 인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공증인은 이러한 통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 공증인은 공직자이며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직무 원칙, 징계 체계,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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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공증인은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공증인의 자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인이 다루는 

정보는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증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 공증인의 수를 제한해야 하고,

○ 법적으로 고정된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며

○ 법적 인프라의 핵심 영역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Ⅲ. 국민에 의한 정부: 공증인과 개인화된 접촉

공증인은 국민이 인간과 교류하고 인간에 의해 통치되도록 보장합니다. 국민은 생활과 

비즈니스의 중심적인 영역에서 공증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은 개인화됩니다. 인증 절차는 당사자의 실제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인 접촉을 대체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결혼, 상속, 사망과 같은 생활의 핵심적인 측면이 챗봇, 핫라인, 표준 문항, 표준 양식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물론 신기술은 공증인과의 상호작용에 점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공증인과의 접촉이 

신기술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기업법상 원격 인증 절차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서도 종이 세계에서만큼 안전 기준이 높은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Zoom 화상 

회의를 하는 동안 카메라에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독일 

연방 공증인회는 첩보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안전한 원격 인증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신원인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2단계 식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분증에 저장된 데이터의 전자 판독 및

• 공증인에 의한 실물 이미지 확인.

촉탁인이 공증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더라도, 공증인이 전자 원본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촉탁인은 공증 사무소에서 서명 패드에 서명하고 

공정증서를 디지털 영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2024 CAAs 회의 참가국 발표문(독일)   159

대한공증인협회

또한, 이 문서를 해외에서 전자 아포스티유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이 문서와 마찬가지로 전자 아포스티유를 전자 문서에 직접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를 사용해야 하는 국가의 당국이 등기부에 업로드된 원본과 문서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QR 코드는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취지 즉, 원본 작성 국가가 문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Ⅳ. 국민을 위한 정부: 공증인과 맞춤형 솔루션

마지막으로 공증인은 국민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획일적인 접근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려면 개인 맞춤형 법률 자문과 개별

화된 계약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증인은 당사자들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맞춤화 전

문가입니다.

• 공증인은 작업의 흐름을 간소화하기 위해 점점 더 새로운 기술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인 공증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계약 조건의 맞춤화는 빙산의 일각, 즉 전체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일 뿐입니다:

• 공증인은 사전에 선호 조사 및 협상 과정을 관리하고

• 이후 계약의 집행을 관리합니다.

• 지난 수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등기부의 문지기로서 사회 전반에 안전하고 

건전한 재산권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증인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증인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공증인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

증인은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 공증 수수료는 이러한 분배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증 수수료는 거래의 

가치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빈부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증인은 사회 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또한 공증인의 자문은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토지 소유를 촉진하고 성평등을 촉진

할 것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사회를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산권 분배로 이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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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요약하자면,

• 공증인은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및 인프라 주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공증인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여야 하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 공증인은 또한 국민에 의한 정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증인은 국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공증인과의 접촉은 고도로 디지털화될 것이지만 익명화되거나 

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공증인은 국민을 위해 행동합니다. 공증인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계약을 관리하며, 사회적 일관성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라틴식 공증은 매우 민주적이며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미래의 공증인은 디지털 시대의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엔지니어가 

될 것입니다. 공증인은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을 수호하여 결과적으로 번영하는 

사회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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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공증인협회 발표문(영문)

REPORT ON TESTAMENTS IN MEXICO

I salute, with respect and affection to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mister LIONEL GALLIEZ. Dear Lionel, it is always a pleasure to share with you in the different 
countries and meetings of our International Union.

I salute with deep gratitude and affection to my dear friend DILSHOD ASHUROV, President 
of the Notarial Chamber of Uzbekista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your attention, you are 
a fine and excellent host. You really made us feel at home.

Dear fellow notaries: it is such a great honor to be here with you today to talk to you and share 
our experience in Mexico about the figure of the testament, which is the highest expression 
of a person's freedom to dispose of his or her property, even after his or her death.

In Mexico, the testament, by definition, is a very personal act, revocable and free, by which 
a capable person disposes of all his property and rights or declares and fulfills duties for 
after his death.

It is a very personal act, because the testament can only be made by one person; which 
means that two or more people cannot make a testament in a single act; it does not matter 
if it is for mutual benefit or in favor of a third party.

It is a revocable act, because the testator, if he changes his mind regarding the persons to 
whom he leaves his property for after his death, can leave it without effect, revoking it; and 
this right to revoke the testament, is a privilege that the law grants to the testator and a legal 
recognition of his freedom to dispose of his property in the way he wants and in favor of the 
person he wants. Thus, the law states that a testament is revoked as of right by the 
subsequent perfect testament, if the testator does not express in the latter his testament 
that the previous testament subsists in whole or in part.

It is a free act, because the testator has the protection of the Law to dispose of his assets 
in the way he wants and in favor of whom he wants, without any kind of pressure or influence 
contrary to his testament, and notaries are obliged to take care that this freedom is 
respected, but we are also obliged to take care that this freedom does not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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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uchery, since we must limit the testament of the testator to the legal limits that protect 
the rights of the maintenance creditors and the conditions that the testator wants to impose 
to the heirs, which the law considers impossible or illegal.

This legal framework has caused that, in Mexico, the testament has become one of the most 
convenient legal figures to keep people's assets within a formal, legal market and with 
reduced costs, to avoid family conflicts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heirs and legatees.

After many modifications that our Civil Code underwent, to date the law regulates, 
preferably, the Open Public Testament which, by definition, is the one that is granted before 
a notary public.

Previously, the Law provided that, in order to make an open public testament, 3 witnesses 
were required, which, to date, due to a legal reform, are no longer necessary, which turned 
the testament into the act of greater trust and, to a certain extent, of greater intimacy 
between the testator and the notary, since with absolute freedom and in the privacy of the 
notary's office, the testator trusts and entrusts the notary with the testator and the notary, 
The testator confides and confesses to the notary all his concerns and doubts in relation to 
his assets and his relatives, and the notary guides him in all of them and drafts the 
testament according to the absolute necessity and convenience of the testator, always 
within the legal framework and with absolute certainty and legal security.

Thus, in Mexico, the notary stands as the figure in which citizens trust the most for the 
protection of their properties, with legal certainty and to avoid conflicts among their heirs, 
who testament be subject to the testament of the testator expressed in the testament 
authorized by the notary.

The testament has been undergoing several reforms in order to make it more accessible to 
citizens, facilitating its granting and modernizing and simplifying its procedures, encouraging 
citizens to make testaments, so, for people very busy or accustomed to using email, 
notaries can now send by email the draft testament to the testator, who receives it, reviews 
it, sends us by email his observations and once he agrees with the draft, we arrange an 
appointment with him by email and we receive the testator at the notary's office where the 
solemnities of the testament (because the solemnities of the testament are not known), 
Once the testator agrees with the draft, we make an appointment with him/her by e-mail 
and we receive the testator at the notary's office where the solemnities of the test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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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testament is still a solemn act), are absolutely fulfilled from the reading of the 
testament and during that time of reading (10 minutes maximum), there is no interruption 
in the granting of a testament.

With such an accumulation of reforms and facilities for the granting of wills, the Mexican 
Government and Notaries, for more than 20 years, have implemented an educational and 
awareness campaign called: "September, Month of the Will". During the month of 
September, the Mexican Government promotes the granting of testaments, disseminating 
its advantages through all possible advertising media, such as written press, radio, 
television or social networks and notaries extend the hours of our offices to attend 
testament applications, open our offices on weekends and reduce our fees, which causes 
many people to come to the notary offices and make their testaments.

"September, Month of the Testament" is undoubtedly a successful campaign that relies 
entirely on the commitment of all notaries, which is awaited with great expectation by the 
entire population and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promote the testamentary culture 
among the Mexican population, to such an extent that the number of applications exceeds 
the month of September and, thus, notaries are making testaments of this Program, at 
reduced costs, during the months of October, November and even December. The cost of 
a testament during the term of the Program is approximately 150 USD and during the 
months of the Program, up to 80,000 testaments are made in Mexico.

For each testament that the notary authorizes, a notice must be given to the National 
Archive of Testaments Notices, which registers all the testaments made in Mexico (which 
has a population of 130 million people within our borders and 30 million people outside our 
borders), which facilitates the location of the testaments and guarantees their 
consultation, This is very useful for probate proceedings, both in the courts and in the 
notary's offices, since knowing when and where a deceased person dictated his or her 
testament, the probate proceeding is effectively processed based on the last testament of 
the author of the succession, which contributes to legal certainty.

In Mexico, more and more people are deciding to file a succession proceeding, with or 
without a testament, before a notary, which helps to de-judicialize successions and to 
facilitate a succession proceeding that, before this possibility, caused succession 
proceedings to take up to 20 years in a court of law. On the other hand, let me commen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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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ance Testament" which is known as "Living Testament".

The Living Testament is a document granted before a notary, by means of which a person 
expresses his testament, in case of being diagnosed with a terminal illness, not to submit 
himself to what is known as "therapeutic overkill", that is, to medical treatments that 
prolong his life artificially and with the intention of avoiding unnecessary suffering and 
paying, he or his relatives, high costs for hospitalization or medications, designates a 
person of his trust to inform the doctors of his decision and let him die peacefully. The living 
testament is applied in cases where the grantor is in an irreversible, incurable or terminal 
medical condition and is unable to make decisions on his or her own, due to his or her health 
condition. Once the so-called living testament is executed, the notary is in charge of its 
registration in the Registry of Last Testament and Testament and Advance Directives of 
Mexico City.

Recent reforms in Mexico City's legislation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so- 
called "living testament", promoting its knowledge and use among the population. 
Information campaigns have been implemented and coordination between health 
institutions and notaries has been improved to ensure that this “living testaments” shall be 
properly registered and respected.

Finally, let me comment on the electronic or digital Testament. In the year 2022, Mexico 
City's civil legislation was reformed to regulate the electronic testament, which testament 
allow citizens to grant their testament through a certified digital platform.

This type of testament relies on the platform implemented by the Mexican notary's office to 
ensure that the person making the testament is indeed the person making the testament, 
avoiding impersonations that generate legal uncertainty.
In conclusion, the testament in Mexico has evolved to be more accessible and 
understandable for the citizens. The different types of testaments, together with 
dissemination programs such as "September, Testaments Month", have allowed a greater 
regularization of the disposition of assets and rights, giving protection both the testators 
and their heirs, and reducing inheritance conflicts. The work of notaries continues to be 
crucial in this process, acting as guarantors of legal certainty and compliance with the 
testator's will.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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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공증인협회 발표문(국문)

멕시코 유언에 관한 보고서

❋ 편집자 주 : 아래 한글 번역본은 동 보고서를 발표했던 멕시코 David Figueroa Marque 박사가 직접 보내온 한글 번역
본으로, 편집 과정에서 일부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원문은 David Figueroa Marque 박사의 번역본을 그
대로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과 애정을 담아 국제공증인연합회 Lionel Galliez 회장님께 인사를 전합니다. 친애하는 

Lionel 회장님, 항상 국제공증인연합회에 소속된 여러 회원국에서 회장님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Dilshod Ashurov 회장님께 깊은 감사와 애정을 담아 인사를 전합

니다. 모든 배려에 감사드리며, 훌륭한 호스트이자 멋진 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증인 동료 여러분, 오늘 멕시코의 유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유언은 개인이 사망한 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유의 

표현입니다.

멕시코에서 유언은 가장 개인적이고, 철회 가능하며, 자유로운 행위로 정의됩니다. 

(권리)능력 있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처분하거나 사망 후의 의무를 선언하고 

이행시키는 것입니다.

유언은 가장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유언은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유언을 

두 명 이상이 할 수 없으며,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인지, 제3자를 위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은 철회 가능한 행위입니다. 유언자가 사후 재산을 남길 사람에 대한 의견을 바꾸면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은 유언자에게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부여하며, 이 법적 권리는 

유언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처분할 자유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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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은 유언자가 차후 작성된 유언장에 이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속되기를 

원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이후의 유언으로 인해 이전 유언은 법적으로 자동 철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유언자는 법의 보호 아래 본인의 재산을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어떠한 압박이나 유언장에 반하는 영향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이러한 자유가 존중되도록 보장해야 하지만, 이 자유가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언자의 

의지를 법적 한계 내에서 제한해야 합니다. 유언자의 의지가 양육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속자에게 의무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틀 덕분에 멕시코에서의 유언은 개인의 재산을 공식적인 법률시장 내에 유지

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가족 간의 분쟁을 피하게 하며, 상속인과 수증자의 권리를 보호

하는 가장 유리한 법적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멕시코 민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현재 법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공개 유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법은 공개 유언을 작성하기 위해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유언자가 공증인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재산과 인척에 관한 모든 우려와 걱정을 터놓으며 상담

하고, 공증인은 유언자의 절대적인 필요와 편의에 따라 법적 틀 내에서 유언 초안을 작성

하도록 규정하며, 그 과정을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공증인은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며, 공증인이 승인한 

유언 및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데 있어 

멕시코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언은 멕시코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며, 시민

들이 유언을 작성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절차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바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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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사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 이제 공증인들은 유언자의 이메일로 유언 초안을 

보내고, 유언자는 이를 검토한 후 이메일로 수정 사항을 보내며, 초안이 승인되면 이메일을 통해 

공증 사무소에서 대면 약속을 잡고, 유언의 공식적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유언은 여전히 

엄숙한 행위이며, 유언서를 낭독하는 동안(최대 10분)은 어떤 방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위한 개혁이 지속되고 제반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멕시코 정부와 공증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9월, 유언의 달”이라는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멕시코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광고 매체(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SNS 등)를 

통해 유언의 장점을 홍보하고, 공증인들은 촉탁받은 유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며, 주말 또한 사무실을 열고 수수료를 인하하여 더 많은 사람이 유언을 작

성하도록 장려합니다.

“9월, 유언의 달”은 전적으로 모든 공증인의 헌신에 의존한 매우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이는 전국민의 큰 기대를 받고 있으며, 멕시코 국민 사이에서 유언문화 증진에 크게 기여 

해왔습니다. 그 결과 유언장 신청 건수가 9월 한 달을 초과하였고, 공증인들은 10월, 11월 

심지어 12월에도 이 프로그램에 따라 낮은 수수료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기간 동안 유언장 작성 비용은 약 150 USD이며, 약 8만 건의 유언장이 작성됩니다.

공증인이 유언장을 승인하게 되면, 모든 유언이 등록되는 “유언 통보 국가 기록소”에 통보

해야 합니다(멕시코에서 작성된 유언장을 등록하며, 멕시코 인구 1억 3천만 명, 국외에 거주

하는 3천만 명의 유언장을 관리함). 이는 사망자가 언제 어디서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알 

수 있게 하므로, 법원과 공증 사무소에서의 유언장을 기반으로 한 유언 절차가 효과적으로 

처리되어, 검인 절차에 유용하고 법적 확실성에 기여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 작성 여부를 떠나 공증인을 통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지 않고 공증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이전에는 법정에서 상속 절차가 최대 20년까지 지연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여러분께 “사전 유언”으로 알려진 “생명 유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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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작성되는 문서로, 불치병 진단을 받았을 경우 환자가 “연명 

치료”로 알려진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처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힙

니다. 이를 통해 유언자는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고 자신이나 가족이 병원비나 약값에 과도

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그는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지정하여, 이 결정을 의사

들에게 알리고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명 유언은 작성자가 회복 불가능

한 질병, 불치병 또는 말기 질환 등에 처해 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적용됩니다. 생명 유언이 작성되면 공증인은 이를 멕시코시티의 “최종 의사 및 사전 의사 

등록소”에 등록합니다.

최근 멕시코시티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생명 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중에게 그 

개념을 알리며, 사용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기관과 공증 사무소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생명 유언이 적절하게 등록되고 존중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자 유언” 또는 “디지털 유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멕시코시티의 민법이 개정되어 공인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전자 유언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유형의 유언은 멕시코 공증 사무소가 구현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유언을 작성하는 

사람이 실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여 법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대리 작성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유언 제도는 멕시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유언과 “9월, 유언의 달”과 같은 홍보 프로그램 덕분에 유산과 권리 

처분이 더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유언자와 그 상속인을 보호하고 상속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증인은 이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유언자의 의사를 

보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